
(유권해석) 교회가 편입되고 사택이 남는 경우로서 교통이 두절되어 건축물이 

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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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요지

교회가 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고 교회 사택으로 이용 중인 주택은 사업시행지구 밖에 남는 경우, 

해당 건축물을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이 가능한지?

회신내용

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

거나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

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 등에 보상이 가능한 것으

로,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보상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현황 

등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.


